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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용도지역

구       조

대 4781 경상남도 770-1 120,456,000252,000478 계획관리지역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제시외 제외되어* 본건 지상의 대상에서 건물이 경매

소유권 토지가액:그 토지가 원96,364,800받을경우 행사를 제한

 

작업장2 " 770-1  철근콘크리트및

및 주택[도로명] 위지상  조적조

경상남도  슬래브지붕

남해군  2층

창선면  

113.34서부로 1,200,00051,683,040456,000113.34 1층

999-7 x19/50 

 

25.2 1,400,00013,406,400532,00025.2 2층

x19/50 

 

창고용지 5253 경상남도 1526 108,150,000206,000525 생산관리지역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창고 154.74 " 1526 600,00037,128,000240,000154.7 경량철골구조

[도로명] 위지상 x16/40 판넬지붕

경상남도 제1동호  단층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4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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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용도지역

구       조

전 5365 " 1526-1 소하천저촉64,856,000121,000536 생산관리지역

감안 

  

전 1066 " 1526-2 소하천저촉11,342,000107,000106 생산관리지역

감안 

  

공장용지 1,0617 " 1527-1 218,566,000206,0001,061 생산관리지역

 

 

수산물 220.868 " 1527-1 900,00095,411,520432,000220.86 철근콘크리트조

절임[도로명] 위지상 x24/50 슬래브지붕

식품공장경상남도  단층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431-22  

 

창고8-1 " 1527-1  철근콘크리트조

및[도로명] 위지상  및

관리사경상남도 부속건물  블럭조적조

남해군  슬래브지붕

이동면  2층

남서대로  

76.82431-22 900,00033,186,240432,00076.82 1층

x24/50 

 

 

71.92 1,100,00037,973,760528,00071.92 2층

x24/50 

 

소  계 \792,15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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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용도지역

구       조

(제시 외 건물)  

관찰감가 

작업장 80ㄱ 경상남도 770-1 700,00021,280,000266,00080 철근콘크리트조

남해군 위지상 x 19/50 슬래브지붕

창선면 미등기 단층

율도리  

 

관찰감가 

가추 27ㄴ 동소 770-1 200,0001,539,00057,00027 경량철골조

위지상 x 10/35 판넬지붕

미등기 단층

 

관찰감가 

작업장 165ㄷ 동소 770-1 350,00016,500,000100,000165 경량철골조

위지상 x 10/35 판넬지붕

미등기 단층

 

관찰감가 

다용도실 9ㄹ 동소 770-1 500,0001,683,000187,0009 조적조

위지상 x 15/40 강판지붕

미등기 2층소재

 

관찰감가 

가추 26.1ㅁ 동소 770-1 200,0001,487,70057,00026.1 경량철골조

위지상 x 10/35 판넬지붕

미등기 단층

 

관찰감가 

가추 91ㅂ 경상남도 1527-1 200,0005,187,00057,00091 경량철골조

남해군 위지상 x 10/35 판넬지붕

이동면 미등기 단층

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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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용도지역

구       조

관찰감가 

계단실, 6.45ㅅ 경상남도 1527-1 400,0001,238,400192,0006.45 조적조

보일러실남해군 위지상 x 24/50 기타지붕

및이동면 미등기 단층

세탁실용소리  

 

소  계 \48,915,100 

 

(제시 외 수목)  

 

감나무등 약 20주ㅇ 동소 1526-1 일괄평가2,000,000일괄약 20주 감나무,

위지상  팔손나무,

 비파나무 등

 

팽나무, 약 10주ㅈ 동소 1527-1 일괄평가1,500,000일괄약 10주 팽나무,

가시나무위지상  가시나무,

등  종려나무 등

 

소  계 \3,500,000 

 

(제시 외 물건)  

 

태양광 1식a 경상남도 770-1 2,000,000-1식 3.5kW

설비남해군 위지상  인버터 등

창선면  부대설비 포함

율도리  

 

태양광 1식b 경상남도 1527-1 2,000,000-1식 3.5kW

설비남해군 위지상  인버터 등

이동면  부대설비 포함

용소리  

 

소  계 \4,000,000 

합    계 \848,57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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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소재   '고순마을회관'  북측  인근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소재  미국마을,  ‘ ’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경매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및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 「 」 「 」 「 」 

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5 1 “ ” , 「 」 

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4.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9 2「 」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년  월  일2025 7 3 을  기준시점으

로 결정함.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본건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10 1「 」  년  월  일2025 7 3 에  시행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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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평가방법

가. 감정평가 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나. 토지

1)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근거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함14 1 .「 」 

2) 적용 감정평가방법

가)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3 1「 」 

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임.

나)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 

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다) 토지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12「 」 

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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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물

1) 건물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근거하여 건물은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함15 .「 」 

2) 적용 감정평가방법

가)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나) 건물  시산가액 조정

건물은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건물만의  거래사례  포착이나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 

려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라. 일괄  구분  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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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감정평가 관련 사항

본1)  건  기호  토지  일부는  소하천  예정지  및  소하천에  저촉되나  저촉  면적이  전체  면적에  대비  미미하여     (1,3)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

본건 기호  토지 지상 및  기호  옥상에 이동이 용이한 냉동 냉장창고가 다수 소재하는바 경매진행시 참고   2)  (1) (2) .

하시기 바람      .

본3)  건  기호  토지  일부는  소하천  예정지  및  소하천에  저촉되어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으니(5,6) ,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토지  지상에  철거와  이설이  용이한  계사  및  구조물이  소재하는바  경매진행시  참고  하시기     4)  (3,  5)

바람      .

본5)  건  기호  토지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  건물(1) “ ” (기호 ~㉠ ㉤ 이  소) 재하며 구조 규         ,  ·

모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         · · ·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측면적으로  사정평가하였으니  소유권확인  및  일괄경         , 

매  여부는 재확인을 요함      . 

본6)  건  기호  토지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  건물(7) “ ” (기호 , ㉥ ㉦ 이  소) 재하며 구조 규       ,  ·

모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         · · ·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측면적으로  사정평가하였으니  소유권확인  및  일괄경         , 

매  여부는 재확인을 요함      . 

본건  제시외  건물의  감가수정은  현상 관리상태 개보수의  정도  및  장래  이용가능년수  등을  고려하여  관찰   7)  ,  , 

감가법을  병용하였음      .

제시  외  건물 기호 은  인접지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번지 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8)  ( ) ( 770-9 ) ,   ㉢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건물  옥상에  태양광설비 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  설비로  평가하였으니 소유권  확   9)  (2,  8-1)  (3.5kW)

인  및  일괄경매 여부는  재확인을 요함      .

본건  기호 건물  층은  공부상  면적 과  실측면적 이  상이하나 물적동일성이  인정되   10)  (8-1) 1 (76.82 ) (71.92 ) , ㎡ ㎡

어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

본건  기호 지상에  식재되어있는  제시외  수목 자연생입목 은  거래관행  및  수목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11)  (6)  ( )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지상에  제시  외  수목 비파나무 감나무 팽나무 가시나무 종려나무  등 은  토지의  사용 수   12)  (5,7)  ( ,  ,  ,  ,  ) ·

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         · , 

여  수량  사정하여  평가하였고 지적경계없이  산재되어  식재되어 있는  바  정확한  수량  및  수목  식재  위치는         , 

측량을  요하며 소유권 확인  및  일괄경매 여부는 재확인을 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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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사항

본건 평가 시  인용 또는  참고한 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지번에  처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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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부동산의 개황                                                                       

1. 대상 물건의 개요

가.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  2025년  월  일임1 1 .

기호
소재지
남해군( )

면적
(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 )㎡
비고

1

창선면

율도리

770-1

478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로 불( )
부정형

평지
73,700 -

3

이동면

용소리

1526

525 창고용지 주거기타 생산관리 세로 가( )
부정형

평지
82,000

5

이동면

용소리

1526-1

536 전 전 생산관리 세로 가( )
부정형

평지
43,300

6

이동면

용소리

1526-2

106 전 전 생산관리 세로 가( )
부정형

평지
38,000

7

이동면

용소리

1527-1

1,061 공장용지 단독주택 생산관리 세로 가( )
부정형

평지
82,000

합계 - 2,70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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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2. 토지의 개황

가.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소재  '고순마을회관'  북측  인근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소재  미국마을,  ‘ ’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전 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  ,  · ,  .

나. 교통상황 및  접근성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다. 형상 및 이용상황

기호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1)  ,  .

기호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창고용지로 이용중임(3)  ,  .

기호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임(5,6)  ,  .

기호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장용지로 이용중임(7)  ,  .

기호
소재지

남해군( )
구조 층수 주용도 연면적( )㎡ 사용승인일 비고

2

창선면

율도리

770-1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층2 단독주택 138.54 1994.03.01 -

4

이동면

용소리

1526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층1 창고시설 154.7 2000.12.16 -

8

이동면

용소리

1527-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층1 근린생활시설 220.86 1998.12.14 -

8-1

이동면

용소리

1527-1

철근콘크리트조

및 블록조적조

슬래브지붕

층2 창고  및 주택 148.74 1998.12.14 -

합계 - - - - 66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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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면도로 상태

본건 기호 은 동측으로 폭 약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1) 3~4 .

본건 기호 은 남측으로 폭 약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3,5,6,7) 3~4 .

마. 토지이용계획사항

기호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  (1)  :  ,  ,  (2020-02-27)(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 남해군 경관  조례 소하천예정지 고순천 소하천정비법>,  < >,  ( )< >

기호 생산관리지역 소하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  (3)  :  ,  ( ),  (2020-02-27)( )<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 남해군  경관  조례 소하천구역 사무중천 소하천정비>,  < >,  ( )<

법>

기호 생산관리지역 소하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  (5)  :  ,  ( ),  (2020-02-27)( )<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 남해군  경관  조례 소하천구역 사무중천 소하천정비>,  < >,  ( )<

법>

기호 생산관리지역 소하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  (6)  :  ,  ( ),  (2020-02-27)( )<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 남해군  경관  조례 소하천구역 사무중천 소하천정비>,  < >,  ( )<

법>

기호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  (7)  :  ,  (2020-02-27)( )<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 남해군 경관 조례>,  < >

 

바.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사. 공부와의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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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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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의 개황

가. 건물의 구조

기호 내 용

2

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지상 층 건물로서:  2

외벽  타일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

창호  샷시 창호 등임  :  .

4

구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 층 건물로서:  1

외벽  사이딩 판넬 등  마감  :  .

창호  샷시 창호 등임  :  .

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층 건물로서:  1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

창호  샷시 창호 등임  :  .

8-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블럭조적조 슬래브지붕 지상 층 건물로서:  2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

창호  샷시 창호 등임  :  .

나. 이용상황

기호 층 이용상황

2
층1 단독주택 및  작업장으로 이용중임.

층2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4 층1 창고로 이용중임.

8 층1 제조업소로 이용중임.

8-1
층1 제조업소로 이용중임.

층2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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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냉난방설비

미상임.

라. 기타 부대설비

위생 및 급 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마. 부합물 및  종물관계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 기호 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이용상- “ ” ( ~ ) ,  · ·㉠ ㉤

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 기호 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이용상황 - “ ” ( , ) ,  · ·㉥ ㉦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바. 공부와의 차이

없음.

사.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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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지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14「 」  ․ ․

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

점수정  한  후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에  대한  분석  후  필요한  조정,  , 

을  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공시기준일 [ :  2025.01.01]

표준지  는 소하천  및 소하천예정지  저촉* A 29%

2) 비교표준지 선정 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14 2 1 , 

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  A,B,C를  선정함.

기호
소재지
남해군( )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 )㎡

A

창선면

율도리

741

550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로 가( )
사다리

평지
76,800

B

이동면

용소리

1056-3

284 대 단독주택 생산관리 세각 가( )
부정형

완경사지
67,300

C

이동면

용소리

1493

1,074 답 답 생산관리 맹지
부정형

평지
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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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의  동일  용도14 2 2 · ·「 」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함.

비교표준지
시 군 구 및 용도지역· ·

산정기간( )
변동률

시점수정치( )
비  고

A
경상남도 남해군 계획관리지역

(2025.01.01  ~  2025.07.03)

0.538%

(1.00538)

(  1  +  0.00463  )  x  (  1  +  0.00070  x 

33/31  )

  1.00538≒ 

B
경상남도 남해군 생산관리지역

(2025.01.01  ~  2025.07.03)

0.426%

(1.00426)

(  1  +  0.00375  )  x  (  1  +  0.00048  x 

33/31  )

  1.00426≒ 

C
경상남도 남해군 생산관리지역

(2025.01.01  ~  2025.07.03)

0.426%

(1.00426)

(  1  +  0.00375  )  x  (  1  +  0.00048  x 

33/31  )

  1.00426≒ 

미고시된 월의 지가변동률은 고시된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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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별요인 비교

기호(■  1 표준지)/ (A)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

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  ,  ,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10 조망  등에서 우세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  ,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  ,  , 

삼각지 자루형획지,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 

접면도로상태 각지 면획지 면획지,  2 ,  3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1.03

표준지는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저촉으로 

본건이 우세함.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등( )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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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  7 표준지)/ (B)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

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  ,  ,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  ,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  ,  , 

삼각지 자루형획지, 

1.05 경사도 등에서 우세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 

접면도로상태 각지 면획지 면획지,  2 ,  3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0.95

표준지는 

자연취락지구로서 

본건이 열세함.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등( )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0.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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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5 표준지)/ (C)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10
농로의 상태 등에서 

우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0.98
소하천 및  소하천구역 

저촉으로 열세함.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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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6 표준지)/ (C)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0.95
소하천 및  소하천구역 

저촉으로 열세함.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유사함.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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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근거하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14 2 5「 」 

의  비교  외에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가격, 

수준과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가격격차를  보정하여  평가액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2) 관련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근거하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 건설부토정 14 2 5 ,  ( 30241-36538, 「 」 

및  대법원  판례 두 두 등에서  인정되는  점  등1991.12.28)  (01 3808,  2003.02.28,  00 10106,  2002.03.29.) 

을  참작함.

3) 사례자료

평가사례■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  KAPA  HUB  PLUS]

기호 구분 기준시점
소재지
남해군( )

면적
(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 )㎡

개별지가
원( / )㎡

(1) 경매 2024.07.24

창선면

율도리

722

440 대 단독주택
계획

관리

세로 불( )

사다리
206,000 62,800

(2) 담보 2025.01.13

창선면

율도리

771-1

1,453 대 단독주택
계획

관리

소로한면

부정형
345,000 84,100

(3) 담보 2023.01.19

이동면

용소리

540

541.6 대 단독주택
생산

관리

세로 가( )

부정형
193,000 69,300

(4) 담보 2022.04.04

이동면

용소리

1281-12

522 대 단독주택
생산

관리

소로한면

부정형
331,000 139,100

(5) 경매 2024.12.17

이동면

용소리

1288-10

1,374 전 전
생산

관리

세로 가( )

부정형
120,000 46,300

(6) 경매 2022.12.03

이동면

용소리

1493

1,074 답 답
생산

관리

맹지

부정형
107,000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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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 
자료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 :  ,  KAIS]

기호 거래시점
소재지
남해군( )

면적
(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 )㎡

개별지가
원( / )㎡

#1 2024.03.05

창선면

율도리

681-4

258 대 단독주택
계획

관리

소로한면

사다리
346,000 114,900

비  고

거래금액  원    :  145,000,000

건물개요  벽돌구조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  ,  80.28 ( :2004.08.23)㎡

건물단가  원 원    :  1,200,000 / ×  26  ÷  45  693,000 /㎡  ≒  ㎡

토지단가  원  원 원    :  (145,000,000 -  693,000 / ×  80.28 )  ÷  258 346,000 /㎡  ㎡ ㎡  ≒  ㎡

#2 2023.03.18

창선면

율도리

767-2

306 대 단독주택
계획

관리

소로한면

사다리
291,000 85,600

비 고

거래금액  원    :  137,600,000

건물개요  벽돌구조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  ,  104.96 ( :1993.10.09)㎡

건물단가  원 원    :  1,300,000 / ×  16  ÷  45  462,000 /㎡  ≒  ㎡

토지단가  원  원 원    :  (137,600,000 -  462,000 / ×  104.96 )  ÷  306 291,000 /㎡  ㎡ ㎡  ≒  ㎡

#3 2022.02.12

이동면

용소리

1281-53

633 대 단독주택
생산

관리

세로 가( )

사다리
217,000 137,300

비 고

거래금액  원    :  312,400,000

건물개요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  ,  121.2 ( :2020.01.29)㎡

건물단가  원 원    :  1,500,000 / ×  48  ÷  50  1,440,000 /㎡  ≒  ㎡

토지단가  원  원 원    :  (312,400,000 -  1,440,000 / ×  121.2 )  ÷  633 217,000 /㎡  ㎡ ㎡  ≒  ㎡

#4 2023.05.23

이동면

화계리

637

570.5 대 주거나지
생산

관리

세로 가( )

가장형
223,000 152,500

비 고
거래금액  원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127,221,500 ( .)

토지단가  원  원    :  127,221,500 ÷  570.5 223,000 /㎡  ≒  ㎡

#5 2021.11.12

이동면

용소리

1060-1

433 전 전
생산

관리

세로 가( )

부정형
140,000 35,400

비 고
거래금액  원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61,000,000 ( .)

토지단가  원  원    :  61,000,000 ÷  433 140,000 /㎡  ≒  ㎡

#6 2023.02.13

이동면

용소리

688-1

383.5 전 전
생산

관리

맹지

부정형
91,000 34,300

비 고
거래금액  원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35,000,000 ( .)

토지단가  원  원    :  35,000,000 ÷  383.5 9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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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근지역 지가수준 및 경매 낙찰가율

(1) 인근지역 지가수준

상기  평가사례 거래사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한  가격자료  등을  검토할  때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은 ,  ,  , 

아래와  같이 파악됨.

구 분 지가수준 비 고

계획관리내 세로변 원250,000  ~  270,000 /㎡ -

생산관리세로변 원200,000  ~  220,000 /㎡ -

생산관리세로변 원120,000  ~  130,000 /㎡ -  

(2) 경매 낙찰가율

자료출처  인포케어[ :  ]

지역 및 기간 경남 남해군  년  월  년  월2024 06 ~  2025 05

구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단독주택 3,505,441,430 2,471,347,900 70.5 96 21 21.9

과수원     .0 1   .0

답 3,128,816,006 1,175,201,800 37.6 206 27 13.1

대지 3,295,016,430 1,500,617,800 45.5 28 10 35.7

잡종지 115,879,000 60,000,000 51.8 10 1 10.0

전 3,949,013,200 2,243,015,821 56.8 285 2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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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1) 격차율  산정 산식

가격 격차율 =
사례기준 표준지 단가 사례단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  ×  ( )  x  ×  ×  ]

기준시점의 표준지 단가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  ×  ]  

   
(2) 격차율  산정

 

비교표준지■  A

구분 기호
단가
원( / )㎡

사정
보정    *2)

시점
수정    *3)

지역
요인    *4)

개별
요인    *5)

산출단가
원( / )㎡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사례

(1)
206,000 - 1.01119 1.000 1.069 222,678

2.883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A 76,800 - 1.00538 - - 77,213

선정사유*1)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이  같거나  유사하며  지리적,  , 

으로 인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 (1) 을 선정함> .

사정보정*2) 해당 없음.

시점수정*3) 경상남도 남해군 계획관리지역  (2024.07.24∼2025.07.03) 1.01119

지역요인*4)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개별요인*5)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5 1.05 1.00 1.00 0.97 1.00 1.069

비고
  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행정적조건 소하천예정지  저촉  등 에서  열세하나 가( ) , 

로조건 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 인근대중교통과의 접근성  등 에서 우세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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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  B

구분 기호
단가
원( / )㎡

사정
보정    *2)

시점
수정    *3)

지역
요인    *4)

개별
요인    *5)

산출단가
원( / )㎡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사례

(3)
193,000 - 1.02255 1.000 1.050 207,219

3.065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B 67,300 - 1.00426 - - 67,587

선정사유*1)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이  같거나  유사하며  지리적,  , 

으로 인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 (3) 을 선정함> .

사정보정*2) 해당 없음.

시점수정*3) 경상남도 남해군 생산관리지역  (2023.01.19∼2025.07.03) 1.02255

지역요인*4)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개별요인*5)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0 1.00 1.00 1.05 1.00 1.050

비고   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행정적조건 자연취락지구 등 에서  우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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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  C

구분 기호
단가
원( / )㎡

사정
보정    *2)

시점
수정    *3)

지역
요인    *4)

개별
요인    *5)

산출단가
원( / )㎡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사례

(5)
120,000 - 1.00456 1.000 0.935 112,711

2.730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C 41,100 - 1.00426 - - 41,275

선정사유*1)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이  같거나  유사하며  지리적,  , 

으로 인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 (5) 을 선정함> .

사정보정*2) 해당 없음.

시점수정*3) 경상남도 남해군 생산관리지역  (2024.12.17∼2025.07.03) 1.00456

지역요인*4)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개별요인*5)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0.85 1.00 1.10 1.00 1.00 0.935

비고
  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에서 ( ,  )

열세하나 획지조건 경사도 등 에서 우세함,  ( ) .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상기  제반  가격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산출된  격차율과  본건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비교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A 2.88

B 3.06

C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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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본건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을  종합 ,  ,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단가를 결정함.

기 호
공시지가
원( / )㎡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비 고

1 76,800 1.00538 1.000 1.133 2.88 251,949 252,000 -

3 67,300 1.00426 1.000 0.998 3.06 206,401 206,000 -

5 41,100 1.00426 1.000 1.078 2.73 121,470 121,000 -

6 41,100 1.00426 1.000 0.950 2.73 107,046 107,000 -

7 67,300 1.00426 1.000 0.998 3.06 206,401 206,000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시산가액 원( ) 비 고

1 252,000 478 120,456,000 -

3 206,000 525 108,150,000 -

5 121,000 536 64,856,000 -

6 107,000 106 11,342,000 -

7 206,000 1,061 218,566,000 -

합 계 - 2,706 523,3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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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산출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 

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

나. 비교사례 선정

거래사례■ 
자료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 :  ,  KAIS]

기호 거래시점
소재지
사천시( )

면적
(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 )㎡

개별지가
원( / )㎡

#1 2024.03.05

창선면

율도리

681-4

258 대 단독주택
계획

관리

소로한면

사다리
346,000 114,900

비  고

거래금액  원    :  145,000,000

건물개요  벽돌구조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  ,  80.28 ( :2004.08.23)㎡

건물단가  원 원    :  1,200,000 / ×  26  ÷  45  693,000 /㎡  ≒  ㎡

토지단가  원  원 원    :  (145,000,000 -  693,000 / ×  80.28 )  ÷  258 346,000 /㎡  ㎡ ㎡  ≒  ㎡

#3 2022.02.12

이동면

용소리

1281-53

633 대 단독주택
생산

관리

세로 가( )

사다리
217,000 137,300

비 고

거래금액  원    :  312,400,000

건물개요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  ,  121.2 ( :2020.01.29)㎡

건물단가  원 원    :  1,500,000 / ×  48  ÷  50  1,440,000 /㎡  ≒  ㎡

토지단가  원  원 원    :  (312,400,000 -  1,440,000 / ×  121.2 )  ÷  633 217,000 /㎡  ㎡ ㎡  ≒  ㎡

#5 2021.11.12

이동면

용소리

1060-1

433 전 전
생산

관리

세로 가( )

부정형
140,000 35,400

비 고
거래금액  원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61,000,000 ( .)

토지단가  원  원    :  61,000,000 ÷  433 141,000 /㎡  ≒  ㎡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고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하며  대상물※ 

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 

는  상기의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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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므로  사

정보정 요인은 없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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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거래사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함· · .

거래사례
시 군 구 및 용도지역· ·

산정기간( )
변동률

시점수정치( )
비  고

#1
경상남도 남해군 계획관리지역

(2024.03.05  ~  2025.07.03)

1.834%

(1.01834)

(  1  +  0.00161  ×  27/31  )  ×  (  1  + 

0.00181  )  ×  (  1  +  0.00165  )  ×  (  1  + 

0.00135  )  ×  (  1  +  0.00114  )  ×  (  1  + 

0.00118  )  ×  (  1  +  0.00087  )  ×  (  1  + 

0.00132  )  ×  (  1  +  0.00114  )  ×  (  1  + 

0.00096  )  ×  (  1  +  0.00463  )  ×  (  1  + 

0.00070  ×  33/31  )

1.01834≒ 

#3
경상남도 남해군 생산관리지역

(2022.02.12  ~  2025.07.03)

5.024%

(1.05024)

(  1  +  0.00303  ×  17/28  )  ×  (  1  + 

0.00343  )  ×  (  1  +  0.00323  )  ×  (  1  + 

0.00291  )  ×  (  1  +  0.00297  )  ×  (  1  + 

0.00281  )  ×  (  1  +  0.00274  )  ×  (  1  + 

0.00256  )  ×  (  1  +  0.00187  )  ×  (  1  + 

0.00141  )  ×  (  1  +  0.00083  )  ×  (  1  + 

0.00697  )  ×  (  1  +  0.01132  )  ×  (  1  + 

0.00375  )  ×  (  1  +  0.00048  ×  33/31  )

1.05024≒ 

#5
경상남도 남해군 생산관리지역

(2021.11.12  ~  2025.07.03)

6.025%

(1.06025)

(  1  +  0.00321  ×  19/30  )  ×  (  1  + 

0.00316  )  ×  (  1  +  0.03134  )  ×  (  1  + 

0.00697  )  ×  (  1  +  0.01132  )  ×  (  1  + 

0.00375  )  ×  (  1  +  0.00048  ×  33/31  )

1.06025≒ 

미고시된 월의 지가변동률은 고시된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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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별요인 비교

기호(■  1 거래사례)/ (#1)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 

0.80
가로의 폭 구조 등에서 , 

열세함.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0.85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

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  ,  ,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  ,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  ,  , 

삼각지 자루형획지,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 

접면도로상태 각지 면획지 면획지,  2 ,  3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1.05
비교사례는 접도구역 

저촉으로 본건이 우세함.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등( )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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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  7 거래사례)/ (#3)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0.92
제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

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  ,  ,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  ,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  ,  , 

삼각지 자루형획지,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 

접면도로상태 각지 면획지 면획지,  2 ,  3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등( )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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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5 거래사례)/ (#5)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0.83

취락과의 접근성 및 

농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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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6 거래사례)/ (#5)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0.74

취락과의 접근성 및 

농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유사함.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0.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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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적용단가

비교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단가,  ,  , 

를  산정함.

기호
사례단가
원( / )㎡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비고

1 346,000 1.00 1.01834 1.000 0.714 251,574 252,000 -

3 217,000 1.00 1.05024 1.000 0.920 209,669 210,000 -

5 140,000 1.00 1.06025 1.000 0.830 123,201 123,000 -

6 140,000 1.00 1.06025 1.000 0.740 109,841 110,000 -

7 217,000 1.00 1.05024 1.000 0.920 209,669 210,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시산가액 원( ) 비 고

1 252,000 478 120,456,000 -

3 210,000 525 110,250,000 -

5 123,000 536 65,928,000 -

6 110,000 106 11,660,000 -

7 210,000 1,061 222,810,000 -

합 계 - 2,706 531,1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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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가액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

구 분 시산가액 원( ) 비 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523,370,000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531,104,000 -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12「 」 

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  「

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및  조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14 1 12」 

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다.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의 시장성 환가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상기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  , 

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 평가액으로 결정함.

기 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평가금액 원( ) 비 고

1 252,000 478 120,456,000 -

3 206,000 525 108,150,000 -

5 121,000 536 64,856,000 -

6 107,000 106 11,342,000 -

7 206,000 1,061 218,566,000 -

합 계 - 2,706 523,3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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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건물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구조 규모 사용자재 시공상태 부대설비 내구연한 이용상태 관리15 ,  ,  ,  ,  ,  ,  , 「 」 

상태  및  유용성  등을  종합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건, 

물의 가액을 산정함.

2. 재조달원가의 결정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하며 대상물, 

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함.

가. 건축물 표준단가 참고자료

자료출처   [ :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재조달원가자료집 년,  2024 ]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 / )㎡ 내용년수

01-01-04-09 일반주택 블록조 평지붕/ 4 1,115,000
40

(35~45)

01-01-05-09 일반주택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4 1,515,000
50

(45~55)

05-04-06-10 일반창고
철골조 철골지붕틀 층고 샌드/ ( 4.5m)/

위치패널
3 686,000

35

(30~40)

05-01-05-09 일반공장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층고/ ( 6m) 4 1,088,000
45

(40~50)

05-04-05-09 일반창고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층고/ ( 6m) 2 1,052,000
45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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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건물 적용 표준단가

건물의  적용  표준단가는  본건  건물의  규모 구조 사용자재의  품질  및  시공방법  등을  기준으로  상기  예시된 ,  , 

건물신축단가 및  최근의 신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표준단가를 결정함.

기호 구분 사정면적( )㎡ 이용상황 구조
적용 표준단가

원( / )㎡
비고

2
층  1 113.34 주택및작업장( ) 철근콘크리트구조 1,200,000 -

층  2 25.2 단독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1,400,000 -

4 층1 154.7 창고( ) 경량철골조 600,000 -

8 층1 220.86
제조업소 수산물( (

절임식품공장))
철근콘크리트조 900,000 -

8-1
층  1 76.82 제조업소 창고( ( )) 철근콘크리트조 900,000 -

층  2 71.92 단독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1,100,000 -

다. 부대설비 보정단가

부대설비  보정단가는  건물표준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부대설비의  종류 현상 시공,  ,  ,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대설비  보정단가를  결정하나 본건  건물의  경우  부대설비가  미미하여  상기  표준단가에 ,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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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용 재조달원가 표준단가 보정단가( + )

건물의 적용 재조달원가는 대상건물의 규모 구조 사용자재의 품질 및  시공방법 등을  기준으로 상기 건물신축,  , 

단가표  상의  표준단가  및  유사  건물의  최근의  신축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한  적용  표준단가에 보

정단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함.

기호 구분 표준단가 원( / )㎡ 보정단가 원( / )㎡ 적용 재조달원가 원( / )㎡ 비고

2
층  1 1,200,000 - 1,200,000 -

층  2 1,400,000 - 1,400,000 -

4 층1 600,000 - 600,000 -

8 층1 900,000 - 900,000 -

8-1
층  1 900,000 - 900,000 -

층  2 1,100,000 - 1,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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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단가의 산정 감가수정( )

기호 구분 사용승인일
재조달원가
원( / )㎡

내용
연수

경과연수
잔존
가치율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실제 유효

2
층  1

1994.03.01
1,200,000 50 31 31 19/50 456,000 456,000

층  2 1,400,000 50 31 31 19/50 532,000 532,000

4 층1 2000.12.16 600,000 40 24 24 16/40 240,000 240,000

8 층1

1998.12.14

900,000 50 26 26 24/50 432,000 432,000

8-1
층  1 900,000 50 26 26 24/50 432,000 432,000

층  2 1,100,000 50 26 26 24/50 528,000 528,000

잔존가치율  잔존내용연수 총 내용연수=  /( )※ 

4. 건물가액의 결정

기 호 구 분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평가금액 원( ) 비 고

2
층1 456,000 113.34 51,683,040 -

층2 532,000 25.2 13,406,400 -

4 층1 240,000 154.7 37,128,000 -

8 층1 432,000 220.86 95,411,520 -

8-1
층1 432,000 76.82 33,186,240 -

층2 528,000 71.92 37,973,760 -

합계 - 662.84 268,788,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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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기 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감정평가액 원( ) 비  고

토지

1 252,000 478 120,456,000 -

3 206,000 525 108,150,000 -

5 121,000 536 64,856,000 -

6 107,000 106 11,342,000 -

7 206,000 1,061 218,566,000 -

토지소계 - 2,706 523,3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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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물

2

층1 456,000 113.34 51,683,040 -

층2 532,000 25.2 13,406,400 -

4 층1 240,000 154.7 37,128,000 -

8 층1 432,000 220.86 95,411,520 -

8-1

층1 432,000 76.82 33,186,240 -

층2 528,000 71.92 37,973,760 -

건물소계 - 662.84 268,788,960 -

제시외수목 감나무 등 - 식1 3,500,000 -

제시 외 수목 소계 - 식1 3,500,000 -

제시외건물 ~㉠ ㉦ - 404.55 48,915,100 -

제시 외 건물 소계 - 404.55 48,915,100 -

제시외물건 ,ⓐ ⓑ           - 식2 4,000,000 -

제시 외 물건 소계 - 식2 4,000,000 -

합        계 - - 848,574,060 -

2. 결정의견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  소재하는   단독주택  외 부동산으로서  주위환경  및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이용상황은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며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

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을  토지평가액으로  결정하고  건물은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을  건물의  감정평

가액으로 결정하였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평가요항표
Page : 1

102025-0616-003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소재 '고순마을회관' 북측 인근,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소재 ‘미국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창고용지로 이용중임.
기호(5,6)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장용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은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3,5,6,7)은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소하천예정지(고순천)<소하천정비법>
 
- 기호(3) : 생산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소하천구역(사무중천)<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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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5) : 생산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소하천구역(사무중천)<소하천정비법>
 
- 기호(6) : 생산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소하천구역(사무중천)<소하천정비법>
 
-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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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물의 구조
 
기호 (2)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타일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4)
구조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 판넬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8)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8-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블럭조적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2)
1층:주택 및 작업장
2층:주택
 
기호(4)는 창고로 이용중임.
 
기호(8)은 제조업소로 이용중임.
 
기호(8-1)
1층:제조업소
2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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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기호㉠~㉤)이 소재하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기호㉥,㉦)이 소재하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없음.
 












































